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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리 주거케어란 무엇입니까? 

전문 대리 주거케어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행해 주는 

기관들을 지칭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 오버나이트 (숙박) 레스파이트 (일시적 휴식) 

케어 제공, 혹은 

• 숙박 행동 지원 서비스 제공.  

이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가족이 동의하여 그들의 

자녀가 늘 살던 집에서 떠나 어떤 기관에서 숙박하며 

돌봄을 받거나 이를 주선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기도 하는 일종의 

주선입니다.  

• 그룹 홈이나 레스파이트 환경에서 하룻밤 혹은 

단기 숙소마련  

• ‘호스트 가정’ 주선 하에 다른 가정에서 하룻밤 

지냄 

• 보다 장기간의 주거 케어 

• 레스파이트 케어나 행동지원에 초점을 둔 캠프  

전문 대리 주거케어는 일회성 긴급 알선에 의해 

제공되기도 하고 정기적이나 장기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선에 드는 비용은 가족들이 직접 지불하기도 

하고  NDIS를 이용해서 지불하는 등 몇가지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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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제공사들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제공사들은 자기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해당 업계의 직업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돌보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아동안전 기준 시행에 힘써야 합니다.  

제공사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안전기준 시행  

• 케어 계획과 결정과정에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들을 개입시키기  

• 불만제기나 그 해소 방법에 대해 아동이나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알고 있도록 하기  

• 문화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케어에 관한 기본정보를 SSRC 기록부에 기입하기  

• 언제이든 총 12 개월의 기간에 90 일 넘게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해 그들의 케어를 감독받게 할 

것  

• 언제이든 총 12 개월의 기간에 180 일 넘게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반드시 승인받은 케이스 

플랜을 갖추어 적어도 일년에 한 번씩 검토받게 할 것 

가족들은 제공사를 정하기 전에 제공사들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저희 

웹사이트에 사용하실 점검 리스트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희의 역할 

NSW에서는 아동 후견인 사무소에서 아동 안전제도의 일환으로 제공사들의 규제를 담당합니다.   

저희 초점은 직업규약 준수 및 기관들이 아동 안전기준을 시행하는 지 모니터링하는 데 있습니다. 기준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SSRC 기록부 

아동 후견인 사무소는 추가지원의 필요여부 파악을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숙박 레스파이트 케어를 이용하는 

횟수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기록부는 안전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이며 숙박 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직접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들이 이를 업데이트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유합니다. 

• 전에 사용했던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포함한 아이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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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및 출생장소 

• 성별 

• 호주 원주민 혹은 토레스 해협군도인인지  

• 장애 

• 제공사명 

• 케어를 받은 기간의 길이 

• 케이스 플랜이나 플랜의 검토가 있으면 그 날짜들 

언제이든 총 12 개월의 기간에 아동이 숙박 케어를 90 일 넘게 받았으면, 해당 케어를 숙박케어 서비스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관에 의해 감독받게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감독하는 기관이 SSRC 기록부를 

업데이트 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유하게 할 것입니다. 

• 감독기관의 이름 

• 감독을 시작한 날짜 

아동이나 청소년은 제공사나 기록부가 자신에 관해 보유한 정보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거나 시정할 권리를 

지녔습니다.  

정보 교환 

법의 다른 조항을 보면 (1998년 제정 아동 및 청소년 (케어 및 보호)법 16A 장), 전문 대리 주거케어 제공사들은 

‘법령에 규정된 기관들’ 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은 제공사들로 하여금 자신이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관’들이 다음과 같이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아동이나 

아동들의 안전, 복지 및 웰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 아동이나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결정평가나 계획, 수사개시나 실시, 혹은 서비스 제공 

• 고용주나 지정기관으로서 법령에 규정된 기관의 능력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이나 아동들에 대한 위험요소 

관리 

아동이나 청소년의 안전, 복지 및 웰빙은 비밀보장이나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는 

동의서를 받지 못할 경우라도 제공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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